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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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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rade union representing laborers in the future is able to take mutually bene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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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미얀마가 개혁개방정책을 취함에 따라 국

제지역 ․국가연구차원의 연구들(Cockett, 2015; 

Findlay, Park and Verbiest, 2016; Holliday, 

2013) 특히 외국기업의 미얀마로의 진출관련 

이해관계차원에서 많은 연구들(Kudo, 2009; 

2012; Zaw and Kudo, 2011)이 많이 이루어

졌다. 특히 미얀마에서 외자기업의 폭발적 진

출에 따라 급격한 산업변동을 겪고 있는 봉제

업에 관한 연구들(Khine, 2012; Myint, Rasiah 

and Singaravelloo, 2015; Oo, 2016)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진출

에 관심이 많았던 한국에서는 민간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박

정식·채수홍, 2014; 송용인, 2015; 오윤아·

박나리, 2012; 원순구, 2014; 장준영, 2016)이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으나 거의 대부

분은 거시적인 측면 즉 미얀마의 개혁개방의 

경과와 전망, 외교정책의 변화, 외국인투자법 

변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와 기업의 진출

성공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미얀마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한편, 미얀마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는 시

작단계인데, 한국 등에서 진출한 외자기업의 

성공적 경영이 필요한 점과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점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를 다룬 연구들(Gillan and Thein, 

2016, Myint, 2012: Wilson, 2014)은 노동시

장에 관한 논의의 일부로서 언급하거나 국가정

책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분야의 노동인권의 개선관련 연구

들(ILO, 2012; 2015a; 2015b)도 마찬가지이

다. 기업 현장에서 노사관계의 성격, 구조 및 

변화 등을 다룬 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1)

1) 박영범(2010)처럼 해외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고
용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미얀마는 연구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출범한 수찌정권은 미얀마의 노

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미얀마 노사관계 특히 

기업 현장의 노사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방과 개혁 특

히 노사관계의 개혁을 시작했던 세인정권의 기

간(2011~2015)의 국가적 노사관계정책과 이의 

영향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될 때, 상생의 노사

관계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세인정권차

원의 변화시도에 따라 기업단위의 집단적 노사

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를 포괄하는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2)에서 어떤 변화가 있

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면담방법을 병

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의 경우 미얀마의 노

동관련 문헌들을 검토할 것이다. 면담방법은 

세인정권기간의 기업단위 고용관계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의 영

역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미얀마의 고용관계를 이해하

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미얀마의 

산업화과정 특히 노동정책을 세인정권의 경우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봉제업의 동향과 노동

조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세인정권기간 봉

제업 기업단위 고용관계의 변화를 한국투자기

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시

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미얀마의 기업단위 고용관계에 관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3)에서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태기술(description)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미얀마 고용관계의 성격, 

구조 및 변화 등을 규명하는데 요구되는 토대

2) 고용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관리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호연관성이 증가
한 것을 반영하여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되기
도 하였지만(Bamber et al., 2004), 고용관계에 관한 
이론은 아직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
도 관련이론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3) 채용, 평가 및 교육훈련의 세부방식들의 중요성을 
설문조사한 Sui(2006)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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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Ⅱ. 미얀마의 산업화 과정

1. 세인정권 이전의 산업화

1948년에 영국식민지에서 벗어난 미얀마는 

독립운동의 주요 이념이었고 불교에서 지향하

는 열반의 세계와 친화적이기도 한 사회주의 

특히 경제사회주의4)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

정하였다.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저임금이 가

능하고 영어구사력을 갖춘 양질의 젊은 노동자

가 많은 여건을 바탕으로 토지국유화와 함께 

1948년부터 2개년 경제개발계획과 1952년부

터 산업화된 복지국가지향의 8개년 경제발전계

획(Pyidawtha Plan) 등을 시행하였다. 결국 9%

대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연평균 7.5%

의 GDP성장률을 달성했다(Jang Jun-Young, 

2013).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62년 군사쿠테타

로 집권한 네윈정부는 미얀마식 사회주의(그리

고 불교경제관)에 입각하여, 경제발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소련식 중앙계획체제를 구

축하였다. 그러나 군부는 시장의 완전개방은 

자본주의로 무장한 신제국주의자들이 경제를 

장악해 자원공급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두

려움을 갖고 있어서 대외의존도를 높이지 않았

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군부의 이익

이 배타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1970년대 들어 

국가경제가 침체되자 이를 위기로 인식한 군부

는 제한적 수준에서 시장개방을 추진하였다.

1988년 소련식 중앙계획경제체제와 일당독

4) 이와 관련된 것이 불교경제(Buddhist Economy)이
다. 이것은 자본주의로 인해 국민들이 열반에 들 
수 없게 된다는 인식에서 불교의 가치관을 서구의 
경제관에 접목시키는 것으로서 경제에 도덕적 가치
관을 주입시키고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필귀정의 원칙을 사용하며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성을 반영하는 전체론적 경제관이다. 이에 관한 
추가설명은 Jang Jun-Young (2013)을 참고할 것.

재체제 특히 경제개혁의 실패에 대한 8.8.88민

주화항쟁을 진압한 신군부는 사회주의체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제와 결별하

였다. 신군부는 12대 과업을 제시하였는데, 이

에 따른 개방경제와 시장경제체계의 도입을 위

해 1988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1990년에 

봉제업 등에서 투자의 첫 물결을 경험하였다. 

또한 1990년 민간기업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

의 발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에는 서방의 경제제재 그리고 

군부와 재벌(tycoon)5)의 경제권 독점이라는 

주요한 장애요인들을 비롯해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이중환율구조, 매우 낙후된 금융제도, 

관료의 일상화된 근무태만과 만연한 부정부패 

및 이로 인한 전문성 결여, 정치사회적 불안정 

지속,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연6), 경제 ․행정개

5) 11개(Aung and Kudo, 2014)라고 여겨지는 이들은 
대부분 군대와의 개인적 연줄을 거대한 부로 전환
시킬 수 있었던 정실자본가(crony capitalist)가 소유
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서 정실자본가는 40여명
으로 3,0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추정
되는데, 이들은 건설업, 광업, 고무업, 벌목업에 매
우 관여되어 있는데 (2단계)사유화에 의해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거의 모든 영역들에서 다
각화할 수 있었고 핵심부문들의 통제를 유지하는데 
자신들의 내국인이점을 활용해 와서 거리를 둔 것
으로 보인 세인정부의 개방경제에서 이전보다 부를 
더 잘 창출하거나 방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미얀마에 진출하는 국제투자자들과 지방권력자들 
사이의 없어서는 안 될 매개자로 자신들을 위치지
웠다. 인프라 구축의 재원과 역량이 부족한 정부도 
외국지배를 피하기 위해 민간기업들 특히 정실자본
가들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상당수가 불법무역이
나 인권을 침해하는 무역에 관여되어 있어서 상당
수가 국제제재명단에 올라 있지만, 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정당인 National Democracy League (NDL)

는 정실자본가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Ditlevsen, 

2014). 이러한 점에서 미얀마의 경제는 과두제
(oligarchy)의 초기형태라고 할 수 있다(Ford, Gillan 

and Thein, 2016).

6) 국영기업법(1989)에 의거하여 주요 12대 품목을 국
가가 직접 관리하는 차원에서 1995년 공기업 51개 
산하에 1,800여개의 사업체가, 총고용의 2%이지만, 

GDP의 22%, 산업규모와 수출의 59%, 수입과 조세
의 40%를 차지하였다. 사유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이 1988년 624개에서 2008년 794개로 오히
려 증가한 것에서 보듯이, 공기업이 국가경제를 장
악한 경제구조는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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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yanmar's Major Macroeconomic Indices before U Thein Sein Government(2011)

Year
Consumer 

Price Growth 
Index

Actual GDP
Growth Rate

Nominal 
GDP Growth 
Rate(kyats)

Nominal 
GDP

Growth 
Rate($)

Growth of 
Product 
Export 
Amount

Growth of 
Product 
Import 

Amount

Currency 
Account
/GDP($)

1999~2010 Year 
Average 18.4 10.7 29.9 19.3 18.3 10.6 -0.5

Notes: Unit: %
Sources: IMF(2015) and calculating based on the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Table 2. Myanmar's Major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during U Thein Sein Government 

Year Main Changes Note

2011 Enforce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Law,
Labor Law Amendment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 (6 times)

2012
Foreign Investment Law Amendment, Introduction of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Amendment of Labor Organization Law, Legislation for Social 
Security Law

Media 
Freedom

Wage 
Increase of 
government 
service 
sector

2013 Enactment of Minimum Wages System, Enactment of Employment and Skill 
Development Law

2015 Implement of Minimum Wages System(From September)

혁프로그램의 지연, 구체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없음, 법령들의 사문화 등의 장애물들이 매우 

많았다(Jang Jun-Young, 2013).

서방의 경제제재는 1988년부터 유럽연합 그

리고 1990년부터 미국7) 등의 경제제재이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군부는 주변국과의 국경무

역을 대안으로 채택하고 1994년 중국과 국경무

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방의 경제제재는 신군

부의 자금줄을 죄어서 군사정권을 퇴진시키려

는 압박카드로 시작하여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가에 대한 외교전략적 차

원의 정치적 압박카드(미국의 경우)로서 그리

고 인도적 차원의 정치적 압박카드(유럽의 경

우)로서 정치적 탄압이 있을 때마다 수위를 높

여왔다.8)

군부의 경제권 독점은 1950년부터 국방비의 

7) 미국은 2003년에 미얀마자유민주주의법을 제정하여 
미얀마산 물품의 수입을 전면금지하였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미얀마 봉제업에서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8만 여명의 봉제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
었다.

8) 결국 중국을 제외하고, 선진국과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거의 받지 못했다. 

축소를 배경으로 군부가 독자적 생존(생필품판

매를 통해 기금의 확보전략)을 모색한 결과이

다. 군부가 운영하던 회사들을 국영화하였으

나, 군인사가 경제요직에 중용됨에 따라 경제

운용에서 군부의 이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었으며 군사정부가 외국인투자를 금지시켜 둔 

영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이 주어졌다. 2010

년까지 국영기업 288개(각각 자회사가 수백 개

까지이었음) 중 268개가 사유화되었지만,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체는 군부의 민간기업들

과 재벌이었다. 재벌은  대부분의 사유화된 자

산을 매입하여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

이 이들과 관련하여 경제개혁법령은 일종의 전

시행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모든 사업과정과 

절차는 인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Table 1>에서 보듯이, 실질GDP가 1999~ 

2010년에 연평균 10.7% 성장하였으나, 신군부

정권기(1988-2010)동안, 앞에서 지적한 장애요

인들로 인해, 경제발전에는 별 진척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정부는 사회주의노선을 토대

로 개혁 ․개방을 달성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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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yanmar Exchange Rate (Kyats vs Doll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IU(2014)(Market Exchange 
Rate) 1,185 1,055 970 815 868 895 - -

PRS Group(2015)(Official 
Exchange Rate) 992 1,004 861 822 878 950 968 -

Country watch(2016) - - - 828 860 966 1,033 1,166

Table 4. Major Macroeconomic Indices of U Thein Sein Government Period (2011~2015)

Index 2011 2012 2013 2014 2015 Annual 
Average

Actual GDP Growth 
Rate(kyats) 5.9 7.3 8.3 7.7 8.3 7.5

Nominal GDP Growth 
Rate(kyats) 8.8 10.3 14.4 14.1 17.4 13.0

Nominal GDP Growth 
Rate($) 13.2 -0.7 1.8 10.6 10.1 7.0

Consumer Price Growth 
Index 2.8 2.8 5.7 5.9 8.4 5.1

Growth of Product 
Export Amount 8.6 1.0 10.1 12.6 22.2 10.9

Growth of Product 
Import Amount 21.9 19.3 11.7 23.4 17.2 18.7

Currency Account-GDP -1.9 -4.3 -5.1 -7.2 -7.0 -5.1

Note: Unit: %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5)

년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Myanmar’s Roadmap 

to Democracy)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전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이 채택되자 

군사정부는 2010년에 총선을 통해 민간정부의 

출범을 시행하였는데, 그 시행이 세인정권기간

의 시작이었다.

2. 세인정권기간의 산업화

기업의 거시적 환경으로서 세인정권 즉 군부

이었다가 퇴역한 민간인인 세인이 대통령인 민

간정부는 2011년 집권 후 적극적인 정치경제의 

개혁 ․개방을 빠르게 단행했다.

세인정권은 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미국과 

EU가 관계정상회의 선결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해

왔던 정치범 석방을 2011~2012년 총 6차례에 걸

쳐 단행하였으며 언론의 자유화도 단행해 2012

년부터 모든 언론의 사전검열을 폐지하였다. 또

한 대외무역 자유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2011년

에 자동차수입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세인정권은 개방조치로서 1988년 외국인투

자법의 제정 이후 23년만인 2011년 경제특구

법(Special Economic Zone Law)을 제정해 

경제특구를 개발하였다. 경제발전에 큰 제약요

인이었던 금융분야에서 2012년 4월부터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9)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

고 2011~2015년에 40.8%의 환율인상을 통해 

외환유입 확대와 수출입 증대 등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하였다(Jang Jun-Young, 2016). 또한 

140개의 법률이 제정되는 등 이러한 개혁에 따

 9) 미얀마는 정부의 고시환율, 암시장환율, 기업/정부
의 수출시 임시로 계산되는 변동환율이 공존하는 
다중환율제가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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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제제재를 2012년 유럽연합이 1년 동안 유

예하였고 미국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신

규투자금지를 해제하는 등 많이 완화하거나 해

제하였다(Lim Kyung-Han and Moon Chong- 

Hwa, 2016).10)

세인정권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인해 미얀마

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5년 동안의 평균경제

성장률은 7.5%이었고 평균상품수출증가율은 

10.9%이었으나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

이었으며<Table 4>,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5

년의 경우 50억 달러 정도이다.

개혁 ․개방의 추진에 의해 높은 경제성장률

을 기록한 산업화과정을 거쳐 왔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새로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특

히, 뒤에서 살펴볼, 노사갈등이 많이 발생했다.

3. 세인정권의 노동정책

세인정권은 출범 첫해인 2011년 10월 국제

표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법을 통

과시켰고 이후 세부노동조건과 관련된 8개 법

을 제정하였다.

우선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법률을 2011

년 12월 제정하였고 사측에 우호적이었던 노동

조직법을 2012년 3월 노조설립과 파업을 허용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

합이 최초로 설립되었다.11) 아울러 노동쟁의조

정법을 2012년 3월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

부가 노사중재를 해주고 있다. 2014년 9월 노

동쟁의조정법의 낮은 벌금을 물가에 맞추어 인

상하였다. 

10) 세인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아시아국가들도 미얀마
에 적극 진출하였다. 전력개발과 천연가스, 내륙원
유의 개발, 구리를 비롯한 광물, 보석 등의 자원 채
취에 대한 투자가 가장 비중이 컸고, 열악한 생활의 
사회간접자본기반에서도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한 
봉제나 신발, 가발 등의 노동집약산업에 투자는 지
속되었다. 특히 중국, 방글라데시 및 인근 동남아국
가에 진출했던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미얀마로 집결
하였었다.

11) 2015년말 현재 (기업)노동조합은 567개이고 조합
원은 55,775명이다(CCTU의 내부자료).

파업의 주요요구인 임금인상차원에서 최저

임금제를 2013년 3월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최저임금법을 2015년 8월에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사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

해 사용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책임도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보장법을 2012년 제정하였고 사용자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리고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2014년 4월 사회보장법을 개정하

였다. 2014년 7월 유급휴일 관련법을 제정하여 

공식휴일과 휴가를 보장하였다.

또한 퇴임직전인 2016년 1월 공장법 그리고 

1936년에 제정된 임금법을 폐지하고 임금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인정권이 노동정책에서 

중립적 기조로 선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

규제의 개혁과 노동자이해대변의 공식적 허용

이 노동자이해가 우선인 국가로 전환되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들 그리고 

몇 노동기준들을 개혁하는 힘은 내부의 정당성

압력들을 가졌다는 점보다는 외부영향력에서 

더 나왔다(Ford, Gillan and Thein, 2016). 특

히 세인정권은 총선과 관련하여 국민적 지지를 

유인하기 위해 일정 수준 민중주의(populism)

적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봉제업에서 

파업에 대해 초기에는 적극 대처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방관하거나 노

동자의 편에 서는 등 외투기업과 갈등을 빚기

도 하였다(Jang Jun-Young, 2016).

한편, 미얀마에서 파업(wildcat strike)은 세

인정권 전에는 산업기반이 미미하였을 뿐 아니

라 노동자의 저항이 정치적 소요로 발전할 것

을 두려워하는 군사정부가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고 우

발적이었다.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민간정부인 

세인정권이 들어서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야

당세력이 강력해짐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배경

으로 외국투자기업의 노동시장수요 증가에 따

른 노동자위상의 격상, 노동자의 권리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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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of Wildcat Strike of All Industries

Period of Military Government Period of U Thein Sein 
Government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Number of 
Strike 13 10 18 11 28 9 4 6 7 6 - 78 52 150 93 101 108

Note: Year 2009 can not be estimated, and in 2010, 78 cases included 48 cases of Ruruntaya.
Sourses: ILO Statistics till 2008 and 2010~2015 Data from CCTU (Cooperating Committee of Trade Unions)

향상,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동관련 법과 제도

의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곤을 중심으로 

거의 제조업에서 파업의 양과 질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정으로 

인해 2012년 3월부터 노조결성 및 파업이 허용

되자 급증했고12) 이후 해마다 100건 정도로 

점증해 왔다. 또한 외부의 교육과 지원을 받아 

노동문제에 대한 의식과 대처능력을 갖추기 시

작한 노동자가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

여 ‘외부세력 주도’에서 ‘자발적인 노동자 주도’

로 점차 변화하였으며 파업을 포함한 제반 노

사갈등의 해결과정이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확

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13)14)

12) 2012년은 3월부터 노조결성 및 파업이 허용된 가
운데 중국투자기업이 중국의 노동절인 5월 1일에 
휴무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도화선이 
되어 연쇄적으로 파업이 일어난 해이다. 5월에만 
57개 사업장에서 26,810명이 파업에 참여하였으
며, 이 중 38개의 사업장(약 2만 명)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13) 파업양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문헌들을 종합할 때,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노동자의 주요 요구사항
은 기본급의 현실화, 출근수당, 생수제공, 연장근
로에서 노동법기준 준수, 업무상 부상 ․사고발생시 
사측 보호, 노동복과 휴게실 제공, 유해물질 발생 
공지 등이다. 둘째, 역사가 오래된 공단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웃기업의 노동조건과 파업동
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무원 임금인상(매
년 4월)이 주요 계기이다. 넷째, 태업에서 공장 밖
이나 노동부청사 앞의 시위로 바뀌어 왔다. 하지만 
화장실 등에 벽보를 붙여 파업을 알리고 이를 신호
로 노동자들이 현장 밖에 나와 앉아 있는 양태가 
전형적이다. 다섯째, 해결의 경우 정부나 군부에서 
강제로 중재하던 과거와 달리 야당, 88세대, NGO

의 영향력으로 주로 일종의 지역(township)노사정
협의회에서 민주적 협상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노
동자대표의 선출과정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임시

Ⅲ. 봉제업의 동향과 노동조건:

한국투자기업을 중심으로

1. 봉제업의 동향

봉제업은 미얀마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

을 증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산업이다. 봉제업은 1990년에 정부와 외국기업

들의 합작투자로 시작해 1990년대 후반부터 급

속도로 성장했다(Kudo, 2012). 

수출규모는 1990년에 비해 2001년 69배이

었으며 수출비중은 1990년에 2.5%에서 2000

년 39.5% 그리고 2003년 상반기 85%(MGMA, 

2015)까지 증가했다. 수출대상국은 2000년까

지 유럽이 1위이었으나 이후 미국이 50%로 1

위가 되었다(Khine, 2012).

그러나 2003년 7월 미국의 소비자 불매운동

과 경제제재로 인하여 봉제수출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8만 명의 봉제업 노동자들이 일자리

를 잃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정부가 

아시아에 새로운 시장을 모색한 결과 2000년 

전후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던 중국에 

입지했던 봉제공장 중 일부가 미얀마로 이전하

기 시작했다(Kojima, 2011). 아울러 일본이 투

변통으로 ‘목소리가 큰’ 남성노동자 일부가 대표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협상결과에 대한 (여성)노동자
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파업기
간도 5일 이상으로 길어졌다.

14) 파업은 표면적 원인도 있지만 경제 ․정치 ․사회문
화적으로 쌓여온 심층적 요인/원인/배경 때문에 일
어나는 것이다. 향후 이들에 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아태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1호 2018년 3월26

Table 6. Survey Results Summary of Key Labor Conditions of Action Labor Rights(2016)

Working hour per day 8-9 9-10 10-11 11-12 12-13 Above 
13

Rate(%) 10 9 21 43 13 4
Overtime working hour 

per week 0-5 5-10 10-15 15-20 20-25 25-30

Rate(%) 26 8 37 27 1 1

Propriety of wages Enough Enough for living if cut down 
the expenses

Below basic living 
expenses

Rate(%) 3 34 63
Language of Wages 

Statement Myanmar Myanmar+English English Korea

Rate(%) 54 16 29 1
Period of employment 

contract Less than 3 Months 6Months∼1 Years 2∼3 Year Whole Life

Rate(%) 54 40 2 4
Collective Agreement No Yes
Ratio of Factory(%(%) 96 4

자한 봉제기업이 2006~2007년 급속도로 증가

해 2007년에 일본수출이 1위가 되었으나 2010

년경 일본의류업체들이 더 저렴한 시장을 찾음

으로써 점점 수출이 감소하였다. 그 대신 한국

으로의 의류수출이 증가하였다.

미얀마가 한국에 의류를 본격 수출할 수 있

었던 것은 2007년 ASIAN-KORES ETA가 체결

된 이후이었고 2009년 북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미얀마로 진출해 한

국은 2009년 수출의 13.7%를 차지해 3위로 올

라섰다. 2010년 일본과 한국에의 수출률이 

51.5%이었는데, 이는 미얀마의 봉제업이 일본

과 한국의 기업에 의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3년에 미국과 영국이 미얀마에 대한 수

출입 경제제재를 완화함에 따라 미얀마 봉제업

은 수출증가로 인해 더욱 성장하였다. 2013년

에는 200 개 정도까지 신규공장이 설립되었다.

2016년 4월 현재 미얀마에는 400 개 정도

(외투 171 개, 합작 22 개)15)의 봉제업체에서 

35만 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Daily 

Eleven, 2016. 4. 27)16), 한국기업 79 개가 9

15) Rieffel (2015)에 의하면, 국영기업(State Economic 

Enterprises)은 방직(textile)공장까지 포함하여 20 개
이며, 임대(lease)되었거나 임대가 추진되고 있다.

만 여명의 노동자(평균 공장당 1,167 

명)(KOGAM, 2016)를 고용하고 있다.

미얀마의 봉제업은 주로 국제적인 공급사슬

의 최하층에 있으며(Oka, 2016) 거의 대부분 

FOB방식으로, 자재확보와 기술의 부족으로, 운

영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임가공에 의한 이익만 

획득하는 CMP(Cutting, Making, Parking)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Mya, 2016). 따라서 빠르

고 저렴한 생산이 필요하여 노동자의 화장실사

용 제한 등 비인간적 대우와 노동착취 같은 문

제로 인해 노사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봉제업에서 (기업)노동조합은 107 개이

고 조합원은 16,203 명이다(CCTU의 내부자료).

2. 봉제업의 노동조건 :

한국투자기업의 경우17)

한국투자기업의 노동조건을 세인정권의 마

16) 신규노동자는 2002∼2010년 94,700명, 2011∼2012

년 69,850명, 2013년 20,000명, 2014년 92,100명, 

2015년 75,5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CCTU 및 
Daily Eleven, 2016. 4. 27).

17) 봉제업의 노동조건을 비롯한 전반적 실태에 대해
서는 외투기업과 자국기업 12 개를 대상으로 조사
한 SOMO ․ ALR ․ LRDP (201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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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rvey Results Summary of Key Labor Conditions of OXFAM (2016)
 Item Rate Item Rate

Wages 
and 

Working 
Hours

Earner in the Family About 1/4 Cut of Wages due to sick leave 76%
Support to Family 95% Wages can't cover basic needs. 74%

Average basic wages for one 
month

49,400 
kyats None of Annual Leave 52%

Forced Overtime works 22% None of Public Holiday 9%
Average overtime working hours 

per week 10.5 hr Limitation of Toilet usage during 
working hours 18%

Security
Instability 43% Can't drink pure water 18%

Experience of swear words by 
employer 31% Injury during working operation 39%

Employ
ment 

Instabilit
y

Having a loan 43% Unknowingness about employment 
contract period 64%

Average of Loan 57,400 
kyats Afraid risk of discharge 35%

Others Adjustment of Grievance 60% Experience person of adjustment of 
grievance 13%

지막 연도인 2015년에 전국적 조사를 실시한 

노동권리행동(Action Labor Rights, 2016)과 

이를 반박하는 미얀마 한국봉제협회(KOGAM, 

2016)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ction Labor Rights (2016)는 대부분 양곤

과 바고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인이 소유하

거나 공동출자한 봉제업체’ 39 개 공장의 1,200 

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5년에 조사한 보고서

이다(<Table 6> 참조). 이에 의하면 사용자가 

연장근로18)를 시키면 노동자들이 거부할 수 없

어서19) 장시간노동이 일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적정성의 경우 노동자의 3%만이 현재 임

금이 생활에 충분하며, 임금명세서가 29%는 

영어 그리고 1%는 한국어이어서 명세서의 내

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40%만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종신고용이 

4%밖에 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

함에도 96%의 공장에 단체협약이 없다.

KOGAM(2016)은 많은 봉제공장들에서 법

18) 법적 최대연장근로시간은 노동고용사회보장부령
(2012)에 따라, 공장법의 16시간보다 긴, 20시간
이다.

19) 노동자들은 바이어의 주문량에 따라 언제든지 연
장근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위반이 있었음을 특히 보건문제에 있어서는 향

상이 요구됨을 인정하지만, Action Labor 

Rights(2016)은 광범위하거나 정확한 실태가 

아니고 최저임금제의 시행(2015년 9월)전에 조

사된 것이어서 현재의 임금은 많이 인상되어 

다른 업종들과 견줄만하다고 주장하였다.20) 

KOGAM(2016)은 2016년 3월의 조사결과로

서, 월 공제후임금(take home pay)의 평균이 

162,247 짯으로 최저임금이 도입(2015년 9월)

되기 전인 2015년 8월의 124,937 짯보다 

29.9% 인상되었으며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762 짯으로 558 짯에 비해 36.6% 인상되었으

며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상당히 증가하여 연장노동시간이 2015년 8월

과 2016년 3월 사이에 월 18.3시간 감축되었다

고 제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노동

조건의 큰 변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시간노동 ․저임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

20)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닌 OXFAM 

(2016)이 양곤과 양곤근교지역의 산업단지에서 
123명 노동자(77명은 조합원)를 대상으로 2015년 
8월에 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Table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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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rganizational Chart of Company A
CEO

Operation Director Production Director
General 
Manager

HR 
Manager

Finance 
Manager

Project 
Manager Warehouse Manager Production Manager

Building 
Maintena

nce, 
Electric, 
Machine, 

Boiler 
and 

Transport 
vehicle 
Manage

ment

Installation 
of 

Machine, 
Product 
quality 

Control, 
Export, 
Import

Raw 
Material

Access
ory Product Cutting Manager Sewing 

Manager Setting Manager

Supervisor Supervisor Supervisor Supervisor

Leader Leader Leader Leader Leader Leader

In 
charge

In 
charge

In 
charge

Marking 
work In 
charge

Design 
In 

charge
In charge

Leveli
ng in 
charge

Folding 
in 

charge

Decor
ation 

in 
charge

Packi
ng in 

charge

Quality 
control 

in 
charge

Helper Helper Helper Helper Helper Helper Helper

Quality Control 
Management

Line 
product 
quality 
control 

management

Line product 
quality 
control 

management

서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임금인상이 있었지

만 다른 노동조건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Ⅳ. 봉제업 기업단위 고용관계의

변화: 한국투자기업의 사례

1. 조사방법

세인정권기간의 산업화, 개혁개방정책 및 노

동과정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에 

노동개혁을 배경으로 기업단위 고용관계의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봉제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투

자기업인데, 세인정권기간의 고용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2010년도 이전에 미얀마에 진출하였

고, 노동개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

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세인정권기간

에 파업을 겪은 2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A사는 한국의 개인이 2004년에 설립한 남 

다곤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이고 주로 NEPA와 

팬콕의 의류제품을 하청 생산한다. 2010년에는 

8개 라인에 노동자가 800명이었으며 원청과 A

사의 중개자가 별도의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주문이 감소하고 2015년에는 최저임금제가 도

입되어 현재는 5개 라인에 노동자는 332명이

다. B사는 많은 해외지역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인 한국업체가 1998년 설립된 

호주업체를 2010년 인수한 업체이다.21) 2010

년 1,500명이었던 노동자가 2015년 1,250명으

로 감소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인터뷰로서 2016년 7

월말부터 8월말까지 그리고 2017년 10월에 실

시되었다. 인터뷰대상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

지 조사대상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자와 

노동자이었다. A사의 경우 18년 경력의 부장과 

14년 경력의 여성관리자 그리고 6~10년 경력

21) B사는 미얀마에 1997년에 진출하여 3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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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노동자 3명이었고 B사의 경우 10년 경

력의 여성관리자와 6~8년 경력의 여성노동자 

3명이었다.

조사내용의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하고 있는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의 세부영역들 즉 채용, 보건, 임금, 복리후생, 

이동, 인간관계 등에 대한 관리와 집단적 노사관

계의 세부영역들 즉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들에 관해 2010년과 

2015년의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2. 고용관계의 변화22)

1) 채용관리

모집의 경우 두 회사 모두 2010년에는, 이전

에도 사용해왔던 방식인, 소속직원들에 알려주

어 그들이 추천하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연고채

용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노사분규가능성

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2015

년에 A사는 회사 앞 또는 버스정류장 등 사람

이 많은 곳에 광고지를 게시하거나 5명 이상 

필요할 때는 노동사무소에 가서 모집계획을 전

달하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입사지원자들은 신

분증, 호적, 실거주증명서, 노동부가 발급한 

Labor card 등이 있어야 한다. 2010년에는 미

성년자의 채용이 있었으나 2015년에는 이를 금

지한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는데, 

가짜신분증문제가 있어서 신분증 확인을 강화

하고 면접 시에 사진 3 장도 요구하였다. 특히 

남성노동자를 채용할 때도 전과가 없다는 경찰

서의 확인서를 받는데, 현장관리자에 의하면, 

이는 전과가 있는 노조간부의 채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선발의 경우 두 회사 모두 봉제를 잘하는지

에 관한 시험을 치루고 현장관리자가 면접을 

22) 정부에서 노동관련 법들을 제정하였으나 노동자들
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시행단계에서 효율성
이 낮기에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helper)는 면접만을 실시한다.

배치의 경우 3개월 수습 후 영어숫자와 영어

사이즈용어를 아는 노동자들은 원자재를 다루

는 재단(cutting)일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노동

자들은 마감(finishing) 특히 실밥을 자르는 일

을 시키며, 봉제가능자는 생산라인에서 작업자

를 도와주는 일에 배치한다. 이후 3개월 계약

직으로서 봉제를 잘하는 노동자들을 생산라인

의 보조로 배치하고 봉제를 못하는 노동자들을 

창고와 마무리 일에 배치한다. 6개월 되는 날

에 정규직 보조로 채용한다.

2010년에는 회사에서 만든 근로계약서를 사

용했으나, 2015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에는 

표준근로계약서제도를 필수로 시행하고 있다. 

A사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고 라인관리

자(line supervisor)들을 통해 개인별로 근로계

약 항목들을 알려 주고 사인하게 하고 있으

며23), 노사갈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내용들을 한 가지씩 골라서 발표해 주고 있다. 

B사의 경우 라인노동자들 모두의 근로계약서

를 라인관리자들이 사인하고 있어서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지도 못

했고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을 모른다면서 이에 

따라 사측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까지 

응답하였다.

채용관리의 주요 변화는 미성년자의 미채용

과 표준근로계약서제도의 일부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건관리

두 회사 모두 예방의 경우 2010년도와 2015

년도에 큰 변화가 없다. 산재예방의 경우 현장

의 안전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기에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장안에는 늘 소화기를 비치

하고 남성노동자들에게는 소화기사용법을 숙지

시킨다. 그러나 직업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노동

23)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사측이 정해 제시한 내
용 외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
하다고 노동자들은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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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anges in Wage System and Wage Level (for Level D)

Classification
Company A Company B

2010 2015 2010 2015

Monthly 
Payment

50,000 ks~60,000 
ks

120,000 ks~150,000 
ks 60,000ks~70,000ks 120,000ks~150,000ks

Basic wages
Overtime work wages

welfare
Bonus for attendance
allowance for working
Special bonus
Long Service 

Allowance

Working days x 
400ks

overtime hours x100ks
10,000ks
15,000ks
5,000ks
5,000ks

-

working days(30) x 3,600ks
overtime hours x 900ks

5,000ks

working days(30) x 400ks
overtime hours x 100ks 

10,000ks
15,000ks
5,000ks
5,000ks
5,000ks

working days(30) x 3,600ks
overtime hours x 900ks

5000ks

Note: Total salari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overtime.

자들에게 숙지시키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생수대신 수돗물을 제공하기에 물을 마

실 수 없을 정도로 불쾌감을 가끔 느낀다고 하

였다. 봉제공장 대부분은 더운 날씨에도 환기

가 잘 되어있지 않아 쓰러지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는데, 환기시설도 사측은 나름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노동자들은 라인 하나에 선풍기가 1

개 정도 있는 등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산재처리의 경우 법적 처리에 있어서, 현장

관리자에 의하면, 2010년에는 사회보험24) 가

입에서 몇 명이 빠진 경우도 있었으나 2015년

에는 사회보험법의 변화로 인하여 모두를 가입

해 주고 있다. 또한 부상의 경우에는 공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의사 1명이 

있는 보건소에서 치료해 준다. B사의 경우 가

끔 더위에 쓰러지는 여성노동자들을 공장에 있

는 보건소에 잠깐 쉬게 해주는 것밖에 없으며, 

부상의  경우 간호사만이 있는 공장안의 보건

소에서 치료해주고 상처가 깊거나 많은 경우에

는 근처병원에서 치료해준다.

보건관리의 주요 변화는 사회보장법의 변화

24) 사회보험으로 한국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
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5

가지가 있는데, 미얀마에는 .2010년에 산업재해보
상보험과 건강보험만이 있었으나 2012년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이 추가되었다.

로 인해 사회보험가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임금관리

임금의 경우 두 회사 모두 2010년에는 기본

급을, 6개월에 1번씩 100짯 인상하였던, 노동

부와 봉제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에 따라 주며 월 임금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게 

하는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의 200%인데, 기

본급이 낮기 때문에 복지비, 정근수당, 근속수

당 등의 항목으로 보충해 주었다.

A사의 경우 2010년에는 직무나 근속년수를 

반영한 등급(grade, class)을 각 노동자에게 적

용해 등급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가 있었다. 

2015년도 최저임금제의 도입 이후에는 근속년

수 대신 직능에 따라 A,B,C,D로 등급을 적용

하였다. 입사 6개월 후에 D급(보조)이 되며, 

봉제라인 생산직노동자들은 A,B,C 3단계의 등

급으로 나뉜다(2015년 표준근로계약서).25) 한 

봉제업무(point)를 하면 C급, 경력이 1년 이상

이고 2~3개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면 B급, 옷 하

나를 완벽하게 제봉할 수 있으면 A급인데, A급

은 조장과 라인관리자들이다.26) B사의 경우 

25) 1일 기본급은 인턴(3개월)이 1,800짯, 계약직(3개
월)이 2,700짯, D(보조)는 최저임금인 3,600짯, C

는 3,983짯, B는 4,050짯, A는 4,183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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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라인단위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도

입하였는데, 3개월에 1번씩 현장관리자의 추천

과 달성업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제공하고 

있다. 금액은 한 라인에 있는 80명 중 21명에 

대해 3만짯(2명), 2만5천짯(2명), 2만짯(3명), 

1만5천짯(1명), 1만짯(1명), 5천짯(12명)이다.

2015년 9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

항목과 임금계산방식이 변경되었다. 기본급이 

1일 400짯에서 3,600짯으로 인상되면서 대신, 

A사의 경우27) 근속수당이 신설되었지만, 최저

임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임금항목들인 복지비, 

정근수당, 출근수당 및 특별상여금(special 

bonus)이 없어졌다. 미얀마의 최대명절관련 

설날특별상여금의 경우 A사에서는 2010년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지만 재정상태가 좋

지 않다는 이유로 없앴으나 B사에서는 2010년

에 ‘1일 기본급 x 30일(1개월)’분을 지급했는데 

2015년에, 은혜적인 효과를 위해, 57,600짯(1

일 기본급 3600짯 x 설날휴가 16일)을 ‘회사에

서 제공하지 않아 왔던 휴가’와 관련된 복지수

당이라는 명목으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다. 또

한 임금계산에 있어서 유급주휴일이 도입되었

는데, 2010년에는 근무일수에 일요일은 제외하

고 출근했던 날짜만 포함하였으나 2015년 최저

임금 도입 이후에는 근무일수에 일요일 포함하

여 월 30일이나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제의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

한 대책으로 사측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

보전을 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가능한 줄이고28) 

소정근로시간에서의 성과 향상을 기하는 방향

으로 전환하였다. B사의 경우 (시간당)생산목

26) 조장, 라인관리자와 현장관리자의 경우 추가로 직
위에 따른 수당(예: 조장수당)을 받기도 한다.

27) 원래 제공해 주던 점심식사, 숙소, 통근차량 등의 
중단으로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연합중재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다시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
문량감소와 인건비인상이 있어서 회사를 파산시킬 
계획도 검토했으나, 당시 500명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갖추고 있지 못해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부장의 인터뷰내용).

28) B사는 2010년에 공식휴일과 일요일에 가끔 연장근
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거의 시키지 않는다.

표에 있어서 60%를 높였다. 높아진 생산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면 라인책임자가 심하게 혼내

기도 하였고 한국인 책임자가 직접 내려와서 

혼낼 때도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열악한 상황

이 전개되기도 하는데, 생산목표의 압박감 때

문에 물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라인책

임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가끔 휴식시간에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

었다. 전에는 연장근로 4시간을 시키면 중간에 

1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제공했지만 최저임금

제의 도입 이후에는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다고 한다. 아울러 복지와 점심시간까지 축소

하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부정적 

변화가 더 많았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29)

병가관련 임금의 경우 2010년에 휴가는 물

론이고 병가에 대해 임금삭감이 있었으나, 

2015년에는 A사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제시된 

대로 임금삭감을 하지 않고 있으나 B사는 임금

삭감을 하고 있다.30)

4) 복리후생관리

두 회사 모두 법정복리후생으로서 사회보장

보험을 2010년에는 일부 노동자들을 제외했으

나 2012년 사회보험 및 복지법 제정에 따라 

2015년에는 모두 가입해 주고 있다.31) 그러나 

노동부에서 보험교육을 하러 왔을 때 일이 별

로 없는 신입사원 등 각 라인별 4~5명만 참가

29) 물가가, 최저임금의 인상과 부동산가격의 폭등 등
으로 인해, 많이 인상(2015년의 경우 10.8%이며 5

년간 31.4%)되어 실질임금은 별로 상승하지 않았
다고 할 수 있다.

30) 2015년에 휴가를 A사는 받을 수 있지만 B사는 받
지 못하고 있다.

31) 사회보험 및 복지세가 2배로 인상되었다. 이로 인
해 건강보험혜택은 전보다 2/3 정도 좋아졌으나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부가 운
영하는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병
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병가를 이용할 수 있지
만 라인관리자들의 눈치를 보아 가지 않는 노동자
가 많으며, 병원의 수가 적어 대기시간이 길고 친
절하게 대해 주지 않고 제대로 검진도 안 해 주고 
약만 처방해 주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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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노동자들이 혜택내용들을 자세히 모

르는 편이다. 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 간부들과 

노동활동가들이 가르쳐 줘서 알게 된 노동자들

이 많았다.

법정외복리후생으로는 출퇴근버스와 지방출

신 이주노동자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2010년에는 공장 내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었으나(밥값은 3,000짯임) 2015년에는 식당

을 운영하지 않아 도시락을 갖고 와야 한다. 식

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으나 A사에서

는 노동자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한 것도 없기에 일하는 자리에서 밥을 먹

어야 한다고 하였다. B사에서는 공장 앞에 있

는 잔디밭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도 할 수 있으

나, A사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

다고 하였다.

복리후생관리의 주요 변화는 법정복리후생

는 강화되었으나 법정외복리후생은 약화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동관리

승진의 경우 A사에는 2010년에 봉제라인 8

개 종업원 800명이 있었을 때 현장관리자 3명, 

라인관리자 8명과 한 라인에 조장 4명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라인에서의 승진은 근속년수가 

많고 봉제를 잘하는 노동자를 라인관리자의 추

천으로 등급을 올려주는 것이다. 가끔은 조장

이나 라인관리자의 자리가 비었을 때 봉제를 

잘하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고 판단

하는 노동자에게 승진을 시켜주곤 했었다. 그

러나 2015년에는 라인 5개와 종업원 332명만 

남았기에 조장자리가 비어도 승진해주지 않고 

있다. B사에는 현장관리자 4명, 라인관리자 15

명과 한 라인에 조장 4명이 있는 상황에서 승

진은 근속년수가 많고 라인관리자가 추천해주

는 사람을 미얀마 책임자와 한국인생산관리자

가 결정해서 등급을 올려준다. 

배치전환의 경우 사측은 생산과정에서 방해

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키지 않아 왔

다. 2010년에는 노동자가 라인의 업무를 달성

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다른 라

인이나 마무리라인으로 배치전환해 주었다. A

사에서는 2015년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

가 있어야만 배치전환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관리자의 허락이나 지

시를 통해서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2010

년과 2015년에 동일하다.

배치전환관리의 주요 변화는 사측의 전환배

치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32)

6) 인간관계관리

두 회사 모두 2010년에는 1년에 1번씩 축구

시합을 하게 해줬으나33), 2015년에 A사에서는 

축구시합이 없어졌다. A사에서는 1년에 1번씩 

교통비를 내주거나 비용의 50%를 제공하는 여

행을 가는 것도 있었으나 2015년에는 없어졌다

고 하였다. 두 회사 모두 일반적인 인간관계 개

선을 위하여 연말파티를 2010년에는 해주고 상

품 추첨도 있었지만 2015년에는 최저임금제 도

입을 이유로 해주지 않는다.

7) 노동조합관리

2010년 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지

만, 노동조합법 제정으로 인해 2012년 3월부터 

노조결성 및 파업이 허용되자 노동조합 설립이 

시도되었지만 A사에서는 사측에서 막았기에 

설립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최저임금제관

련 파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노조간부 17명

32) 상벌의 경우 A사에서는 목표를 100% 달성하는 라
인에게는 상금을 주었으나 2015년 폐지하였다. B

사에서는 2015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라인
의 관리자들에게 임금을 삭감하는 벌을 주는 제도
를 도입하였으나 2015년 말에 폐지하였다. 봉제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라인의 노동자들에게 상금
을 주고

33) 이는 특정일 휴식시간에 라인 2개식 나누어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이고 이긴 3팀에게 상을 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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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동자 280명 중 260명이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가 설립되었고 최근 조합원 30%가 가입되

어 있으나 노조활동이 노동조건의 개선에 있어

서 활발한 편이다.34) 그러나 B사에서는 2012

년에 노조간부 11명이 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자

의 80%가 가입하였다. 2014년도에 사용자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조간부를 사측에 

우호적인 노동자인 라인관리자로 변경하였고 

사측은 노동조합설립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공무수행을 해야 할 

때만 시간인정을 해주고 노조간부들의 노조활

동 특히 조합원모임을 할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았다. 이후부터 노조인원은 변화가 없지만 

노조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현재는 노동자

대변활동은 없고 상조회활동만 하고 있다.35)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A사에서는 2010년

에는 1년에 1번씩 라인관리자와 현장관리자 등 

사측이 많은 월급관련이나 여행관련 회의를 했

었으나 2015년 노동조합 설립이후에는 회의가 

없었다. B사에서는 회사의 제품생산관련 일이

나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회의할 때는 전에 사

용자, 현장관리자와 제봉라인책임자들만 했는

데 노조설립 이후에는 노조간부들도 회의에 참

석하고 있다.

노사 각각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점으로는 

사용자의 경우 A사에서는 노동자가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는 휴가를 많이 가지는 것을 자제

해 주기 바라며, B사에서는 회사가 정한 업무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노동자의 경

우 A사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도입 이후에 근속

년수에 따라서 임금격차도 별로 없고 연장근로

를 시키는 것도 별로 없기에 근속년수가 많은 

노동자들은 전에 주었던 상여금들을 지급해 주

기를 바라고 있다. B사에서는 업무수행목표를 

34) 생산량의 경우 2015년 파업후에는 노조간부들이 
생산가능량을 검토하여 45분당 8~9벌이라고 한다.

35) 조합원여부와 상관없이 월 300짯을 월급에서 떼어
(check-off) 어려운 노동자에게 대출해주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 활동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니라
고 보고 있다.

예전과 달리 많이 올렸기에 달성하는 데에 있

어서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이해해 주고 업무

량을 줄여 주기를 원했고 표준근로계약서에 있

는 법적 휴가를 제공해주기를 원했다.36) 노동

자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에서 노동강도 인하, 

직무환경이나 직장안정과 관련사항으로 변화했

고 조금씩 반영되어 왔다. 

8) 단체교섭관리

두 회사 모두 2015년에 노조가 설립되었으

나 아직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B사의 경우 2015년 9월 최저임금제도

의 도입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3,600짯관련 특

별단체교섭을 하였다. 이처럼 노동자의 요구

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단체교

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는 방식이 일

반적이다.37)

9) 파업관리

A사에서는 2013년도에 공무원 임금인상이 

있었기에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으로 전체 노동자의 80%가 이틀 정도 파업을 

했었다. 사용자는 임금을 올려주겠지만 노동자

들의 등급(grade)에 따라서 올려준다고 하였

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등급에 따라서 기

본급인상을 해 주면 노동자들마다 각각 다른 

기본급을 받음으로써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당으로 공정하게 올려주기를 원했다. 

결국 사용자는 수당으로 2만짯을 올려 주는 것

으로 합의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최저임금

인 3,600짯을 제공해주지 않았기에 노동자 모

두가 파업을 하였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3,600짯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에 제공해줬

36)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하는 모든 교육훈
련에 2010년에는 남성노동자 한명을 대표로 뽑아
서 참석하게 하였으나 2015년 노조설립 후에는 노
조간부가 교육훈련에 참석하고 있다.

37) 두 회사 모두 고충처리기구가 2010년에는 없었으
나 2015년에는 사용자 대표 3명과 노동자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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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 in Korea Investment Companies during U Thein 
Sein Government

Item Changes Influence Factor

Recruitment
Unrecuritment of Minors/ Selection Law

Using standard labor contract Law

Hygiene Increase registration of social security insurance

Wages

Increase Wages * but no welfare/ no allowance of attendance/ no 
allowance of working/ any bonus paid

Enactment of 
Minimum Wages 
System

Reduction of overtime works and Reinforcement of intensity of 
Labor(Make working goal higher in fixed working hours)

Enactment of 
Minimum Wages 
System

Application of paid vacation Law
Leave (Application of Leaveㆍsick leave) Law

Change of 
Posting Agreement Required Existence of 

Labor Unions

Relationship Abolishment of the annual party
Enactment of 
Minimum Wages 
System

Labor Unions

Establishment of Unions(no approve the unions rights), Unions leader's 
Management participations 
Alternation with employer site unions' leader, Recession of Unions 
Activities

Collective 
Bargaining

There is Unions but any activities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figuration operation of grievance organization 

Strike

Increase wages in 2012 and allow the toilet usage during working 
hours. 
Increase allowance and bonus in 2013 and
Acceptance of claim in 2015.

Existence of 
Labor Unions

던 출퇴근버스의 비용을 월급에서 삭감하고 지

방출신 노동자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

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1달 넘게 파

업을 했다. 결국 사용자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출퇴근버스와 숙소를 다시 제공해주겠

다고 합의하였다.38)

B사에서는 2012년도에 임금인상을 주목적

으로 하여, 화장실 사용카드의 부족문제 해결

과 생수제공 등의 요구로 인한 파업이 일어났

다. 결과로서 사용자는 하루 기본급을 올려주

었고 화장실 이용카드도 더 제공해주었다. 

38) 이러한 장기파업에 의해 회사의 상태가 나빠지고 
연장근무를 거의 시키지 않는 상태라서 다른 회사
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느꼈기에 퇴사하는 노
동자들이 많았다.

2014년도에 한국인 여성관리자가 노동자의 도

시락을 발로 찬 사건으로 인해 여성관리자 징

계, 임금인상, 2012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깨끗

한 생수 제공을 요구하는 파업이 일어났다. 결

과로서 한국인 여성관리자는 징계를 받았고 사

용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 올려주었다. 

2015년 9월에 최저임금을 제공해달라는 의미

로 파업이 일어났고 사측은 이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B사에서는 세인정권기간 동안 2012, 

2014, 2015년 3번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임금

인상이 조금씩 인상되었으나 생수나 화장실 같

은 보건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조활

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서 노조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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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해결을 못한 것이라고 현장관리자는 설

명하였다.

3. 소결

이상에서 조사한 세인정권기간 봉제업 한국

투자기업 고용관계의 변화를 요약한 것이 

<Table 10>이다.

채용의 경우 세인정권 기간에 정부가 미성년

자채용 금지와 표준근로계약서제도를 도입하였

는데, 사측이 준수하고 있으나, 채용방식의 변

화는 없었다. 보건관리의 경우 사회보장법의 

도입을 배경으로 사측이 사회보장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변화가 있었다.

임금의 경우 파업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배경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2015년 

9월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 기본급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로 인해 수당을 삭감하고 연

장근무를 피하고 소정 근로시간 내 생산목표를 

높여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복리후생관리 관련해서 법정복리후생는 강화되

었으나 법정외복리후생은 약화되었다. 인간관

계관리에 있어서 최저임금제의 도입 이후 연말

파티가 폐지되는 등 낮아졌다.

노동조합관리의 경우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사측은 노조간부들을 해고하고 노조간부를 자

기가 원하는 노동자 특히 라인관리자로 변경시

켜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로 만들어가고 노조활

동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대신 고충처리기구가 

설립되는 변화가 있었다.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있다. 파

업의 경우 잦은 편이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일

부만 수용되는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인정권의 노동개혁에 따

른 법적 변화들이 기업단위에 적용된 것이 대

부분이다. 그러나 미얀마 봉제기업의 고용관계

는, 노동자들의 삶을 기준으로 보면, 변화가 별

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세인정권기간에 노동개혁

정책에 따라 기업의 고용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미얀마의 노동관련 문헌검토를 통한 문헌

연구 그리고 봉제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투자

기업 2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로서 세인정권이 추진한 법적 노동

개혁의 내용들을 토대로 표준근로계약서의 사

용, 유급휴일의 적용, 휴가/병가받기 용이해 

짐, 노조설립 등에서 고용관계의 변화가 있었

지만, 최저임금제의 도입 후 사측의 고용관계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 고용관계의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 봉제업의 고용관계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기업현장관련 정부의 법적 보호의 부족과 

사용자들의 노동법준수태도 미흡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법적 노동권리에 대한 이

해가 낮은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차원에

서 향후 상생적 고용관계의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Henry, 2016) 특히 외투기

업들의 경우 미얀마노동자들의 관행을 존중하

고 ISO26000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준

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얀마정부는 고용관계

를 발전시키는 것과 외자를 유치하는 것 사이

의 모순에 처해 있지만, 한국의 1987년과 같은 

노동자대투쟁을 겪지 않고 상생적 고용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봉제업 한국투자기업 2개를 조사하

였기에, 연구결과를 봉제업 한국투자기업들에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사측이 협

조해 주지 않아서이지만, 면담대상자로 사측을 

포함하지 못했다. 셋째, 2010년과 2015년의 비

교에 초점을 두어 해석에 필요한 ‘이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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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과정’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 

넷째, 문헌연구에 있어서 고용관계관련 자료는 

미얀마 노동부가 제공하지 않아 주로 CCTU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통시적 관점에

서 일반화를 위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사측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는, 공식통계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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